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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의  사법제도개혁의 동향과 전망1 

                 

                           심희기(沈羲基, 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개혁의 시대 

 

  1993년 金泳三 大統領의 대통령 취임은 한국에서 이른바 ‘文民政府의 復活’로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의 취임이후 한국사회의 화두(話頭)는 ‘改革’이었다. 개혁을 요

구하는 시민층과 변화에 익숙하지 못한 保守勢力 사이에 치열한 攻防이 전개되었다. 1990년

대의 10년 동안 한국사회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의 방향을 필자는 1945년부터 누적되어 

온 ‘官僚的 權威主義의 解體와 市民參與運動의 胎動’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한국에서 ‘권

위주의의 해체’는 大統領直選制 改憲(1987)→제1차 ‘반쪽 文民政府’의 出現(1993-1997)→제

2차 ‘반쪽 문민정부’(이른바 국민의 정부)의 출현(1998-2003)의 순서로 매우 느리게 進行되고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시민참여는 서로 拮抗關係에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해체’는 ‘國家權力의 民主化過程’에 다름 아니다. 지난 10년간 ‘국가권력의 민주화’는 행정

에의 시민참여운동(대통령직선제쟁취, 憲法裁判所의 創設, 行政節次法과 情報公開法의 창설, 行政監

視 등), 입법에의 시민참여운동(國會法改正, 法令案立法豫告制에 關한 規程, 立法監視 등)이 먼저 

‘小幅的으로 進陟’되었으며 사법에의 시민참여운동은 가장 느리게 胎動하고 있다. 필자는 앞

의 두 가지 운동을 ‘소폭적 진척’으로 感知하지만 사법에의 시민참여운동은 ‘아주 微弱한 움

직임’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운동을 ‘胎動’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의 한국시민의 사법참여운동은 이제 겨우 막 始動을 건 상태에 불과하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해체와 시민참여운동의 태동’은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의 영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1987년의 6월 市民抗

爭  이후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억압적이고 체제수호적인 정치범통제법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도로 ‘헌법적 형사사법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둘째, 내무부 산하의 중앙집권적 관료제적 

국립경찰이 文民性을 담은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1991.2). 셋째, 

                                            
1
 이 글의 초안은 2001. 2. 23. 한국형사정책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1990년대 한국의 형사사법개혁운

동의 성과와 전망  -권위주의의 해체와 시민참여운동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때는 

사개추의 사법개혁구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사개추의 구상을 반영시키지 못한 흠이 있었다. 위 초안

발표 후 사개추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초안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원고를 다시 

다듬고 수정하여 이 글을 완성하였다. 2001년까지의 사법개혁의 동향을 정리한 이 논문이 향후의 사

법개혁논의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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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도입되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통제가 다소 완

화되었다(1988.12).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관료적 권위주의의 해체현상’의 골자는 대체로 위

와 같은 것들이고 그것들을 상세히 고찰2하는 것은 이 글의 중심주제가 아니다. 이 글에서

는 1990년대 중반에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사법개혁과 한국시민의 사법참여운동이 어떤 

경로를 거쳐 진전되어 갔는지를 추적하고 그 흐름에 비추어 21세기의 첫 10년간 어떤 진전

이 있을 것인가를 전망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담당자들도 1990년대의 시대정신인 ‘권위주의의 해체’ 현상을 감지

하고 조직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이 운동을 ‘내부로

부터의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내적 개혁’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1990년대 이후에 중요한 것

은 내적 개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영

역에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한국의 형사사법담당주체는 조직체 차원에서 경찰, 검찰, 법

원, 교도소의 4주체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검찰이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검사들이 법무행정을 장악하여 교도행정까지 총괄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

법담당주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한국형사사법제도의 성격변화에 영

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외부세력이 형성되었으니 그것은 ‘監視하고 參與하려는 市民層’의 

擡頭이다.  시민층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직접담당자가 아니므로 시민층의 역할은 법

원과 검찰로 하여금 制度와 意識, 그리고 體質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이다. 이하에서 

시민층의 발언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로 약칭하기로 한다. 1990년대 한국의 사법개혁의 

동향을  살펴 볼 때 주목해야 할 조직체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변호사단체이다. 그 중에

서도 가장 활발히 발언하고 있는 단체는 大韓辯護士協會와 서울 地方辯護士會이다. 이하에

서는 이들을 辯護士會로 약칭하기로 한다. 흔히 ‘法曹三輪’으로 불리우고 있는 변호사회와 

법원, 검찰(한국의 법무부는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다. 변호사는 한편에서 사법의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司法의 밖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司法改革談論은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변호사회와 법원, 검찰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었었다.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 중의 하나는 대한변협과 법원, 검찰이 때로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양

상을 보이다가도 특정사안(예를 들어 법조인양성방안과 사법시험합격자수의 조정 등)에서는 이들 

법조삼륜이 일치단결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의 사법개혁담론에서 법조삼륜의 바깥에 있던 시민층이 발언권을 획득하자 법조삼

륜의 상호관계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 것이다.  

 

Ⅱ. 1990년대 사법개혁구상의 세 조류 

 

  1990년대 한국의 사법개혁구상은 세 갈래로 立案·推進되어 왔다. 하나는 1993년 11월부

                                            
2 상세한 것은 韓寅燮,『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동성사, 2000),105-1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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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활동을 시작한 司法制度發展委員會(대법원장이 위촉한 법조인, 법학교수, 언론인 등 31명의 위

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司法委’로 약칭한다)의 司法發展構想3이고 또 하나는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위촉으로 구성된 世界化推進委員會(이하 ‘세추위’로 약칭한다)와 大法院이 공동으로 

입안한 사법개혁구상4이다. 이 공동입안에서 대법원은 守勢的 立場에서 임하였으므로 중요

한 것은 세추위의 구상이다. 또 하나는 1999년 4월에 金大中 대통령의 위촉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이하 ‘사개추’로 약칭한다. 법조인 7명과 교수, 언론인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약 8개월간 활동 후 해산)의 사법개혁 구상5이다. 사법위, 세추위, 사개추 등 

세 가지 위원회가 창출한 구상들은 모두 장차 별도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綱領’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실현된 것도 있고 장차 실현 여부가 불투

명한 것도 있으며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다. 이 세 가지 구상은 21세기에  한국에서 전개될 

새로운 사법개혁구상작업에 계속적으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단지 

‘구상’ 혹은 ‘강령’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무시할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구상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법위에는 사법부 외부의 인사들이 사법부 내부의 인사들보다 많았지만 심의안건 26개

의 선정과 연구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9인의 판사로 구성된 연구실’이었다. 李在

洪 판사는 ‘재판제도와 운영의 개혁’이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파악하면서 사법위의 성과

를 ‘해방 이후 최초의 근본적인 개혁작업’이며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개혁작업을 시작하였다

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6하고 있다. 이재홍 판사는 사법위활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사법개혁작업과정에서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 '사법권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

본방향으로 삼았었다. 이것은 모두 민주화를 그 기본이념으로 한 것이다. "사법제도의 개혁은 사

법부의 기득권을 지키고 법관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3 사법위는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그 안건들은 판사의 업무경감, 사법부의 위상강화, 판사의 

전문화, 법원의 강제력 확보방안 등 모두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련된 것이거나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었다. 26개의 심의안건은 고등법원 支部의 설치, 법관회의의 입법화, 상설간이법원의 설치, 대법

원의 예산안 요구권, 법원경찰의 창설, 대법원의 법률안제출권, 밥관임용자격의 강화, 副判事제도의 

도입, 행정사건의 심급구조, 특허소송의 심급구조, 상고제도의 개선, 구속령상실질심사제도, 전문법원

의 설치, 서울시내 합의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서울 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 사법정책연구원의 설치, 

등기·호적청의 설치, 사법보좌관제도,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법관직급제도, 지

역별 법관임용제, 사법연수원제도의 개선, 원로법조인력의 활용방안, 법원모욕행위에 대한 제재, 제1

심의 구조조정, 민사 항소심의 구조조정 등이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 『심의대상안건 검토자

료』(제1집,1993.11; 제2집,1993.12); 權誠, 「사법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제35

권 1호, 통권 94호, 1994.5), 4-10면. 
4 대법원·世推委,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1995년 4월 25일); 「법률서비스 및 法曹人養

成制度의 世界化」(1995년 12월 1일) 
5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999년 9월 6일 「사법개혁 1차시안」을 발표하였다. 

1차 시안에서는 전체 33개 의제 중 불구속재판 확대등 인신구속제도 개선, 민·형사법률구조 확대, 국

선변호및 재정신청 확대, 법무법인 활성화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대책 등 17개 의제에 관해 위원들간

에 잠정 합의된 결론이다.  
6 李在洪, 사법제도의 세계화 추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21호, 1995.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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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의 토론기조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조직의 측면에서는 이른바 상설간이법원의 설치(법원조

직법에서는 ‘市郡법원'으로 명칭 변경), 고등법원지부의 설치, 부판사제도의 창설(법원조직법에

서는 '예비판사'로 명칭 변경),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재판제도의 측면

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행정사건의 심급구조 조정, 특허법원의 설치 등을 시도하게 된 것

이다.
7
 

 

 ‘사법개혁의 본질’을  ‘재판제도와 운영의 개혁’으로 파악하면 사법위에서 추진하는 사법개

혁은 위와 같은 모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한국의 법원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재판제도와 운영의 개혁’으로만 좁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공급하고 양성하는 제도의 개혁’까지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포괄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세추위의 사법개혁구상

은 1995년 당시 한국인들이 도달한 ‘사법과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약하고 있다. 

세추위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사법개혁 소위원회의 연구간사인 權五乘 교수

(서울대 법대)와 朴世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前서울대 법대 교수)이었다. 이 두 사람은 법학의 

영역에서 經濟正義論(권오승)과 國際化論(박세일)을 주장·추구해 온 법학자들이었으며 법조삼

륜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사법위의 구상이 ‘少數判事에 의한 高效率司法’을 지향하

고 있었다면 세추위의 구상은 법조인의 공급을 늘려 법조인 사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법률서비스시장개방을 앞두고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세추위의 사법개혁구상에 대하여는 Ⅲ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그런데 1999년에 발족한 사개추의 사법개혁구상에서는 ‘사법과 사법개혁’을 바라보는 시야

와 문제의식이 한층 확장되었다.  

 

  사개추가 토의대상으로 선정한 안건들은 1.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2. 기소법정주의의 실시

와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3. 피의자·피해자의 진술권과 변호인참여권의 실질화 방안, 4. 신속

하고 공정한 재판, 5. 양형합리화방안, 6. 충실한 재판의 보장, 7. 민사집행절차의 개선, 8. 행

형제도의 개혁, 9. 보안처분제도의 개선, 10. 변호사단체의 기능강화, 11. 법률구조확대와 활

성화, 12. 국선변호제도 확대, 13. 변호사수임료의 합리적 개선, 14. 사법서비스의 향상방안, 

15. 법조직역 다변화, 16. 법률용어의 순화, 17. 법무법인의 활성화·전문화방안, 18. 국가경쟁

력강화를 위한 서비스확대, 19. 통상분야의 법률지원강화, 20. 검찰권행사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21. 법무부·검찰의 기구개편, 22. 검사의 직급과 보직제도, 23. 검사동일체원

칙의 재검토, 24. 법관인사제, 25. 사법시험(법조인선발)제도, 26. Law School 도입여부 문제, 

27. 법조연수기관의 개편, 28. 법조인재교육제도, 29. 법조일원화, 30. 법조브로커 개입근절

책, 31. 전관예우8 근절방안, 32.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강화, 33. 공소와 재판과정에의 국민

                                            
7 이재홍, 사법제도의 세계화 추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21호, 1995.6), 7-8면. 
8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특혜를 주는 관행을 말한다. 전

관예우가 사실상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다.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란 의심 속에 있

는 것이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것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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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확대, 3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 총 34개였다. 1999년 당시의 한국인들이 사법개혁

의 과제로 인식하였던 쟁점들이 어떤 성격의 쟁점들이었는지를 사개추의 토의안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토해 보자.  

  

   1.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4.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5. 양형합리화방안, 6. 충실한 재판의 

보장, 7. 민사집행절차의 개선, 12. 국선변호제도 확대, 24. 법관인사제 등 7개의 안건은 과

거에 사법위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이고  10. 변호사단체의 기능강화, 13. 변호사수임료의 합

리적 개선, 14. 사법서비스의 향상방안, 15. 법조직역 다변화, 17. 법무법인의 활성화 전문화

방안, 18.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서비스확대, 19. 통상분야의 법률지원강화, 25. 사법시험(법

조인선발)제도, 26. Law School 도입여부 문제, 27. 법조연수기관의 개편, 28. 법조인재교육

제도 등 11개 안건은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 시절에 세추위와 시민층에서 제기했던 안건

들이었다. 30. 법조브로커 개입근절책, 31. 전관예우 근절방안, 32.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

강화 등 3개의 안건도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 시절에 현행의 사법과 법조체제의 어두운 면

으로 부각되었던 안건들이었으므로 이미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 시절에 세추위와 시민층에

서 제기했던 안건들을 사개추에서 또다시 안건으로 삼은 안건들의 합계는 총 14개인 셈이

다. 다음에 2. 기소법정주의의 실시와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20. 검찰권행사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21. 법무부·검찰의 기구개편, 22. 검사의 직급과 보직제도, 23. 검사동일체원

칙의 재검토 등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5개의 안건이 사개추의 토의안건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개추 구성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

었던 사건들이었던 점에서 이들 5개의 안건이 검찰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되었다. 사개추

의 토의안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사개추의 토의안건은 그 이전에 구성된 사법위나 세추위

의 토의안건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법위와 세추위의 

구상에는 ‘시민의 사법참여’구상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사개추의 사법개혁 토의안건에는 사

법위와 세추위의 토의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들에 더하여 ‘배심·참심제 문제’(33. 공소와 

재판과정에의 국민참여확대)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사법참여’구상의 발생과 발전에 

대하여는 Ⅳ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다음에 사개추가 마련한 최종안의 성격을 회의의 주도주

체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개추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되었다.9  그러므로 누가 사개추의 위원이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총 20명의 위원 중 

변호사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법학교수 2명이고 나머지 9명은 언론인 2명, 대학 총장 2

명, 前職 행정자치부 차관,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소비자문제연구시민의 모임 회장, 기

업인 각 1명씩이다. 법학교수 2명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형식적으로 보

면 각계각층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순수하게 법조삼륜에 소속되어 있는 

                                            
9 사법개혁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285호)(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보

고서(下),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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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9명이고 또 위원장이 변호사이므로 이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2명 이상의 동조자를 

이끌어 내면 손쉽게 과반수의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조삼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총수가 11명이므로 이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면 법조삼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의

견이 최종안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1990년대의 한국에 출현한 위의 세 가지 위원회가 다루었던 의제를 분석해 보면 사법개

혁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문제의식과 시야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대의 한국에서 사법개혁은 ‘재판제도와 운영의 개혁’(사법위)→‘재판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을 공급하고 양성하는 제도의 개혁’(세추위)→ ‘시민의 사법참여’(사개추)의 방향으로 문제의

식과 시야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전개된 사법개혁운동을 개괄적으로 고찰할 것을 추구하는 이 글의 

입장에서는 1995년 1년 동안 세추위와 대법원이 전개한 사법개혁 논쟁에 특히 주목하여 논

의를 전개하고 싶다. 왜냐하면 1995년의 사법개혁 논쟁은 점점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안

문제이며 아마도 2000년대에도 그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한 채 계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논쟁의 주인공은 세추위와 대법원이었지만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

한변협, 법무부, 법학교수회가 이 논쟁에 부분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원세력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논쟁의 주체들은 언론매체를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동원하여 서로 더 많은 시민의 지

지를 얻어 내려고 혈전을 벌였다. 1995년의 한국 법조계와 법학계는 이 논쟁으로 소일하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쟁과정에서 ‘한국법조와 법학계의 실상과 허상’이 적라라하

게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로출되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 때 제공된 정보를 토

대로 끊임없이 ‘재판제도와 운영의 개혁’,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공급하고 양성하

는 제도의 개혁’,  ‘시민의 사법참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Ⅲ.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의 시작  

 

1. 세추위의 발족과 사법개혁구상 

 

1995년 1월 21일 세추위가 발족되었으며 1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구상’을 

발표하였다. 김대통령이 말하는 세계화란 한국을 ‘주변국’ 처지로부터 도약시켜 ‘세계의 중

심국가의 일원’이 되도록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김영삼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거쳐 개혁정책을 전개하였다. 수많은 개혁작업을 수행하여 

김영삼 정부 초기에 김대통령은 시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었다. 세추위는 2월 21일 ‘사법

개혁’을 세계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월 24일 세추위는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1995년 2월 3일과 4일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

추위의 ‘사법개혁구상’이 언론을 통하여 흘러 나왔다. 각 언론에서는 법조인수의 부족,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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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수임료, 법조비리, 법조인들의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같은 법률서비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사법개혁의 정

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10  

 

1994년 현재 3백명 내외인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장차 최대 2천명까지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법조시장의 공급부족이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서비스 低下를 낳았으며,  한국사회의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제공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변호사 수의 증원은 더욱 화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수한 법률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려면 미국식 로 스쿨(Law School)을 모델로 한 ‘한국형 전문 법과대학원’(이하 ‘專門大學院’

으로 약칭함)을 설립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종래

의 법과대학 學制와 사법연수원의 통일적 연수교육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

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하여 대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11

 

 

세추위의 사법개혁 구상 중에 혁신적인 것은 미국식 로스쿨을 본 딴 한국형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우수한 법률가를 대량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법학교육을 비롯한 

법률가양성체제의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법원과 세추위의 공동발표문에는 “법학교

육에서부터 법조인력의 선발과 운용, 법조직역에 관한 제도와 운영 및 관행에 이르기까지 

법조구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검토”를 행한다는 문귀가 삽입되었다.12 언론의 론조는 전문

대학원 도입을 전폭 지지하는 방향이었다.13  

  

2. 언론의 지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대통령과 정부, 세추위의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감지한 參與連帶14 司法監視센터는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과 10

                                            
10
 權五乘, 『사법도 서비스다』(金泳三 정부 개혁총서8, 미래 미디어,1996.3), 11면. 

11. 『조선일보』 1995. 2. 4. 5면; 1995. 2.28. 5면 
12
. 권오승, 앞의 책, 15면. 

13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정부는 미국식 로 스쿨(law school)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개혁 공동기획팀은 장기적으로 전문법과대학원안이 법조인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서도 법조인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으로 지지한다”고 보도하였다(1995. 2. 28, 35면) 
1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市民連帶’는 1994년 9월 10일 서울 西草洞 大韓辯協會館

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시민 3백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참여연대 (약칭)는 議政(국회활동)감시, 사법(법원-검찰의 활동)감시 등 2개의 감시

센터와, 인권교육 및 국제연대를 맡은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노동, 독점재벌의 폐해, 환경문제, 장애자문제 등 공익성을 띠고 있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공익소송센터와 양심선언을 활성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內部告發者 支援센터도 

설치하였다. 참여연대는 각종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설변호인단도 구성하고 있

다.(『조선일보』, 1994. 9. 11, 26면) 참여연대는 사회 각분야의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감시

하기 위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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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연재로 ‘사법개혁 공동기획’을 진행시켜 신문에 상세한 분석기사를 게재하였다. 2월 26일 

‘법조인의 획기적 증원’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이 기획에는 소수이지만 그간 사법개혁의 당

위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법조 안팎의 권위 있는 인사들, 특히 사법개혁에 적극적이었던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세추위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커다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15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연일 한국법조계의 문제점과 부조리를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시민들 사이에 짧은 시간에 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조금 후에 법조계가 반격을 개시하였다. 법조계는 ‘첫째, 세추위가 사법개

혁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고(추진주체의 문제), 둘째, 세추위가 언론을 매개

로 여론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며(추진방법의 문제), 셋째, 깊은 연구도 없이 몇 달 

사이에 개혁하려는 것은 부당하다(추진일정의 문제)’고 주장하였다. 세추위는 법조계의 비판

을 수용하여 3월 9일에 세추위 소위원회에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의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그 사이에 공보처는 3월 16일 재빨리 사법개혁구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발표하였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현행 사법제도의 개혁과 전문 법과대학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공보처가 여

론 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4%가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매우필요 

52.3%, 약간필요 31.1%)고 답하였다. 특히 사무직종사자와 학생은 각각 93.4%, 90.2%가 필요하

다는 견해를 보였다.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는 전관례우 등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척결(44.6%), 변

호사 수임료 조정(12.5%), 대학의 법학교육 개선(12.4%), 사법시험제도 개선(9.1%), 법조인력 증

원(8.4%), 판·검사 임용제도 개선(4.9%) 순으로 나타났다.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사법

시험 대신 전문대학원을 신설해 수료자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찬성 67.8%(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38.7%)였으며, 15.5%가 반대하였다.  또 현재 및 미

래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맞춰 법조인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3.6%였다.”16
 

 

 

3. 대법원과 세추위의 협상 

 

 1995년에 세추위와 대법원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전

개하였다. 세추위가 주관하는 사법개혁작업에 법조계대표가 단순히 ‘참여’하는 형식은 문제

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3월 18일 세추위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

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과 세추위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1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박영률 출판사, 1996.1), 7면.  
16. 『조선일보』, 1995. 3. 17. 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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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法學敎授會 理事會는 3월 21일 세추위의 사법개혁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

영삼 대통령과 세추위 위원장,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에게 각각 보냈다.17  3

월 27일 대한변협은 세추위의 사법개혁구상과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한국 실정에 맞지 않

는 미국식 로 스쿨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여 법문화를 바꾸면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법조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 이제 사법

개혁 논쟁은 법조계(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와 비법조계 전부(법무부를 제외한 행정부 전체와 

法司委員會를 제외한 입법부 전부, 법학교수회)의 집단적 논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4. 1995년 4월 25일의 1차합의: 사법시험 정원의 대폭 확대 

 

대법원과 세추위는 1995년 4월 25일에 1차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양측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법조인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행 300명 수준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인원을 원칙적으로 1996년에 500명, 

1997년에 600명, 1998년에 700명으로 하고 2000년과 그 이후에는 1,000-2,000 명의 범

위에서 늘리도록”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법학교육제도를 포함한 법조인양성제도개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세추위와 대법

원은 각각 3인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 협

의하기로 하였다. 

 

5. 1995년 12월 1일의 제2차 합의: 법조인양성제도개편에 대한 협상결렬 

 

법조학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맞선 것은 세추위

안과 대법원안이었다. 세추위는 ‘경쟁력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원설치안’

을 주장하였다. 세추위는 전문대학원의 학제로서 ‘4(학부)+3(대학원)안’을 바람직하다고 보

았지만 이를 다소 변형한 ‘3+3안’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학제연

장안’(‘2년의 교양교육+3년의 전문교육)을 주장하였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1995년 12월 1일 양측은 법학교육제도의 개편은 “대학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법학교육계

가 필요한 개편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사법연수원은 “대법원이 그 동안의 사

법연수원 운영경험을 토대로 대폭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자고 합의하였다.19 

형식상 ‘합의’였지만 그 실질은 ‘협상의 결렬’이었다.   

 

6. 1996년 2월 8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최종안 발표 

 

                                            
17
. 『조선일보』, 1995. 3. 22, 37면. 

18. 『조선일보』, 1995. 3. 28. 45면. 
19. 권오승, 앞의 책, 86-87면. 



- 10 -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로 약칭한다)는 법학교육제도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약칭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

다. 그런데 교개위는 이미 대학교육 전반을 多專攻 複合學問體制로 개편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교개위의 법학교육의 개편안은 대학교육개혁의 기본방침을 따르

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1996년 2월 8일 특위는 법학교육을 이원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위

는 법학교육을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서 일반교육은 대학과정에서 실시하고 전문

교육은 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구상을 취한 것이다. 교개위는 ‘전문대학원은 일정

한 능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사법시험과 

連繫시켜 나가도록 한다’20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법시험과의 연계’란 “단기적으로는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

시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21을 말한다. 교개위의 안이  실

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종료하였으므로  교개위의 안은 단순한 

안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교개위의 안은 그 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구성된 새교위안

의 母胎가 되었다. 

 

7. 새교위와 사개추의 법조인양성방안 

 

1990년대 한국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학생들을 유명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입시준비

교육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입시지옥

의 해결을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다. 김영삼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입시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사업을 벌일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공약대로 1998년 7월 24일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새敎育共

同體 委員會’(이하 ‘새교위’로 약칭함)를 구성하여 입시지옥문제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촉22하였

다. 새교위는 입시지옥을 초래한 元兇의 하나로 法科大學을 지목하였다.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는데 법과대학은 명문대학 중의 명문대학이므로 학

부로서의 법과대학을 폐지하면 입시지옥문제의 반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이 새교위의 문

제의식이었다. 새교위는 새교위 산하에 전원 법학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

교육개선안의 마련을 위촉하였다. 새교위의 위촉을 받은 소위원회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활동을 계속하여  1999년 9월에 최종보고서(이하 ‘새교위안’으로 약칭함)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새교위안’의  법학교육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법학교육의 기본 축을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에서 전문대학원 법학교육으로 전환한다. 이 구상은 

‘學士後 법학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 기본목적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졸업자를 대상

으로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심화된 법학교육을 행하려는 데 있다. 이 개혁은 

법률가 양성제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全大學의 考試學院化’, ‘考試浪人’ 등으로 

상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高附加價値를 創出할 수 있는 전문법률가 양성의 토대가 마

                                            
20. 권오승, 앞의 책, 20면. 
21 권오승, 앞의 책, 103면. 
22

 조선일보, 1998년 7월 24일자,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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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될 수 있다. ‘학사후 법학교육’기관의 명칭은 ‘法學大學院’으로 하고  ‘학사후 법학교육’을 履

修한 자에게는 法務博士 學位를 授與한다.  ‘학사후 법학교육’으로 전환하는 기존의 학사과정

의 법학교육단위는 폐지한다. 대학원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학사과정 법학교육의 위상과 방

향을 새롭게 모색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特性化를 유도한다. 법학대학원의 설립대상은 설립기준

을 충족한 기존의 학부법학교육기관이며 單設 법학대학원 및 기존 법과대학의 컨소시움 형태

의 설립도 가능하다. 법학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은 사법시험합격자 수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법

학대학원의 학생 수는 학년 당 200인 이하이어야 하며 專任敎授對 학생 비율은 1:12를 넘을 

수 없으며 전임교수의 최소인원은 학생규모와 상관없이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학교육과 법

조인양성의 연계를 위하여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및 법학대학

원 졸업자(법무박사)로 제한한다. 법학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한다. 학

사후 법학교육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사법연수원이 행하고 있는 법조인양성교육은 폐지되고 실

무연수는 각 직역별로 행함이 바람직하다.
23

 

 

  새교위의 법학교육 개선안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세추위의 전문대학원구상과 크

게 다를 것이 없다. 새교위의 법학교육 개선안은 세추위의 전문대학원구상을 골격으로 삼아 

보다 구체화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면 1999년에 구성되어 활동하였던 사개추의 법조인양성

방안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법률가양성제도개혁의 기본방향은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확대, 법조의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증진, 법조의 직업윤리강화,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비용의 절감에 두어야 한다. 

사법시험의 성격을 장기적으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현재와 

같은 정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0년에 800명, 2001년부터는 

1,00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일정 학점(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에게 제한하여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과정을 연계시킨다. 현재의 실무연수기관인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학문과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韓國司法

大學院을 신설한다.  한국사법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 수료 후 1년간 직역

별 연수를 별도로 실시한다. 한국사법대학원생의 지위는 공무원신분이 아닌 학생신분으로 하며 

학비와 생활비보조를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24

 

 

사개추의 안은 ‘시험을 통한 선발과 선발 후의 연수’라는 기존의 법조인양성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단지 ‘선발 후의 연수’를 ‘선발 후의 교육과 연수’로 보강하고 교육의 담당

기관을 현재의 사법연수원에서 국립사법대학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새교위안과 사

개추안을 대비해 보면 새교위안은 법조인교육을  다양화, 민영화, 탈국가화하자는 방향이고 

사개추안은  아직 미국식 로스쿨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절대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한국의 

실정상 비용의 낭비를 저지하고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도모하려면 종래의 획일화, 관료화, 

국가화의 방향을 당분간 고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0년 이후에도 새교위안과  사개추

안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더 이상의 논의의 진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위와 같은 교착상태 하에서  지방의 어떤 대학이 미국식의 3년제 로스쿨 교육

                                            
23

 宋錫胤,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법과사회이론연구회편, 법과사회 제18호, 2000, 

134-137면 요약. 
24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보고서(下), 529-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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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년제로 운영하는 변형된 한국형 로스쿨을 실험하는 곳

도 생겼다는 사실이다.  

 

8. 소결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상세한 분석을 생략했지만 1995년 당시 논쟁의 각 주체들은 때

로는 대립·갈등하고 때로는 연합하였으며, 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타협하거나 후퇴하

였다가 힘을 획득하였을 때는 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합의상항을 번복하는 복잡하고 착종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것을 세계화물결이라는 거역하기 곤란한 외부적 충격에 직면

하여 경쟁원리에 둔감했던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과 법학교육시장이 노출한 ‘初期的 緊張과 

葛藤現像’으로  파악하고 싶다. 그런데 1995년 사법개혁 논쟁 시에 전개되었던 중심논변들

의 공통된 특징은 ‘개혁파의 시장주의적 접근’과 ‘수구파의 시장주의적 방어논변’들이었다. 

예를 들어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 시에 개혁파들은 ‘전관례우 등 법조비리와 변호사들의 

고율수임료관행 등은 법률가의 수요·공급 상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파악하여 ‘대학의 법학

교육을 개선하고 법조인력을 증원하고 판·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면 문제가 잘 풀리리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구파들도 ‘법조인력이 증원된다고 하여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든가 ‘법무사, 세무사 등과 같은 유사법조직역을 포함시키면 법조인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든가 등의 ‘시장주의적 방어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관례우 

등 한국의 뿌리 깊은 법조비리현상은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관례우 등 법조비리는 넓은 의미에서 부패현상의 일종이고  한국

사회의 부패문제는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양반관료의식과도 밀착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자각

이 일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와 경제분야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는 百藥이 無效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자각이 조금씩 시민들 사이에 싹트게 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법조부조리도 시민이 직접 사법을 감시하고 사법에 참여할 때 근원

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출현한 사개추의 의제에 ‘배

심제와 참심제의 도입’문제가 추가된 배경에는 위와 같은 ‘시민의식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

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한국의 시민층의 사법참여의식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추적

해 보기로 한다.  

 

Ⅳ. 시민층의 사법참여요구와 사개추의 유보적 태도 

 

1. 참여하는 시민층의 형성과 대두 

 

앞에서 필자는 2001년의 시점에서 한국의 1990년대를 회고해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는 1995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95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때를 

전후하여 사법개혁논의에 종래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세력들이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

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외부세력들의 발언이 점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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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과 3월에 공표된 세추위의 사법개혁구상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세추위의 사법개혁구상을 입안해 낸 사람은 법조삼륜의 바깥에 있던 법학자들이었다. 새로

운 여론형성에 기폭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소수의 법학자들이었지만 그 기폭제를 활활 타

게 만들었던 세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사법개

혁논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미 ‘참여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시민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의 한국사회에는 ‘참여

하는 시민층의 형성과 대두’가 있었기 때문에 세추위는 시민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1995년 

4월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득권자들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향

후 한국의 사법개혁의 장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자 할 때 이 새로운 주체들의 동향에 대한 

관찰은 빼놓을 수 분석대상이다. 이 새로운 참여자들은 한국의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시

민층이다. 종래 한국의 사법개혁논의의 발언자들은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법

조집단과 크고 작은 각종의 법학교수집단이었다. 그런데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 후에는 사

법개혁논의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

협회, 법학교수집단 등의 옛 주체들(old players)은 시민층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어떤 일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법에도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발전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민

이 사법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사정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1992년에 한 법학교수는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어떠한 형태

로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현행법 하에서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자

세히 논증하였다.25 1989년에 창립된 經濟正義實薦市民聯合(이하 ‘경실련’으로 약칭함)은 이미 

1993년부터 입법청원등의 방법으로 시민입법운동을 전개하여 公職者倫理法改正, 國會法 改

正, 情報公開法 制定을 이끌어 내는 成果를 얻었다.
26

 1994년에 한 법학자는 대중을 겨냥한 

소책자, ‘사법의 민주화-재판을 裁判한다’(역사비평사,1994.6)를 출간하였다. 그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실인정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이나 참심원에

게 맡겨 법관과 독립하여 또는 협력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중략) 그것이 우리 판사들의 

고민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략) 우리 司法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 

이러한 민중에 의한 법관선출과 민중의 사법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민주

화라고 생각한다.”27 

                                            
25. 鄭宗燮,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과사회이론연구회편『법과 사회』 제6호(창작

과 비평사,1992), 17면 이하.  
26. 상세한 것은 崔洪燁,   시민입법운동 1년을 돌이켜보며  , 법과사회이론연구회편『법과 사회』제9

호(1994.5), 79면 이하 참조. 
27. 朴洪奎,   사법의 민주화-재판을 재판한다』(역사비평사,1994.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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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6년에 출간한 책자에서 위 저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여 배심제와 참심제, 法官公選制, 기타의 민중의 사법참여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당장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지는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훈련과정을 제공한 다음 서서히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

순한 배심제의 도입만으로 사법민주화가 이룩되리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닐 수 없다”고 

신중론을 펴면서 “배심제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이러한 이상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토

대를 만들고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역설28하고 있다.  

 

3. 김대중 정부와 사개추 

 

‘문민정부’를 제치고 새로 들어 선 ‘국민의 정부’하에서 이른바 ‘대전법조비리사건’을 계기

로 1999년 5월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가 구성되었다. 사개추가 다룰 안건으로 ‘국민

의 사법참여’가 포함되었다. 사개추가 이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었

다. 5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사개추에게는 12월말까지 보고서를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가 주어졌다. 따라서 5월 이후에 사법개혁과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심이 깊은 시민단체

들은 연합하여 討論會開催, 示威行進, 사법감시활동을 통하여 사법담당자들과 사개추를 압

박하였다. 그들 시민단체들은 힘을 모으기 위하여 연대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市民連帶’는 1999년 4월 27일 결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

을 위한 사회단체 공동추진연합회’(40개 단체의 연합)와  1999년 7월 20일 결성된 ‘사법개혁

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參▩連帶, ▩濟正義實踐市民聯合 중심)였다.  

 

前者가 추진하는 강령 중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경찰서장의 주

민직선제 실시,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항목과 세추위가 추진했던 전문대학원안을 

지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가 추진하는 강령 중에는 ‘사법권에 대한 시민적 참여

와 통제의 실현’방안으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배심제·참심제, 검찰심사회와 같은 시민참여 방안의 도입

이 주요관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2000년 5월에 사개추의 최종보고서(民主社會를 위한 司法改革報告書)가 출간되어 공표되었

다. 이 보고서는 배심제, 참심제, 비상근판사제도, 재판참심회, 검찰심사회제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논의과정: 사법의 민주화를 확고히 하고 법원과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

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하여는 

그 이론적 우월성에 비하여 현실적 문제점이 너무 많고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28.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朴英律 출판사,1996), 251-252

면. 



- 15 - 

있었으며,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피해가는 방안의 하나로 재판참심회제도가 주장되었으나 재판참심의 결정에 구속력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 역시 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중장기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배심제나 참심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선 재판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

성을 진작시키고, 그 결과가 우리의 법감정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헌법개정문제를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폭주로 한 재판부에서 한 기일에 수십 건

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혈연 지연 학연을 유난히 찾는 여건 하에서 시민의 재판참여가 단기적으로 재판을 받

는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민의 재판참여 확대문제는 재판제

도 및 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개정도 필요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결론: 배심제, 참심제, 비상근판사제도, 재판참심회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헌법 개정 문제 

등과 연계되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사법의 민주화를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이다.”29
 

 

“검찰심사회제도를 당장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배심제, 참심제, 비상근판사제, 재판

참심회제도 등과 함께 국민의 사법참여확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할 가치가 있

다.”30
 

 

“재정신청대상범위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전반과 일정 범위의 공직자가 범한 모든 범

죄로 한다. 일정 범위의 공직자에는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와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국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전현직을 포함한다.”31
 

 

배심제와 참심제, 검찰심사회제도는 ‘사법의 민주화를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

이므로 中長期的으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 문제점이 

너무 많고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자’는 말의 妙한 뉴앙스에 관하여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Ⅴ. 결어: 2000년대에 대한 전망 

 

 2000년대에는 한국의 사법개혁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21세기 한

국의 사법개혁의 방향과 그 성취가능성은 한국사회의 부패완화정도, 시민층의 성장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財界와 政界는 법조삼륜에게 사법개혁을 

강하게 종용하지 못한다. 한국의 재계와 정계는 부패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법조삼륜에게 

사법개혁을 하라고 압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내부에서 내적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법조가 종래와 같은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법

                                            
29
.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報告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이하 ‘보고서’로 약칭함), 336-337면. 

30. 『보고서』,389면. 
31. 『보고서』,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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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구조를 지속하려고 하는 한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커다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한국의 사법개혁을 推動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그러므로 우

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시민들의 동향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행정참여와 행정감시, 입법참여와 입법감시 분야에서 

소폭이지만 可視的인 것을 이미 성취하였다. 사법감시와 사법참여는 가장 늦고 그 성과도 

미미하지만 이미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 1995년의 사법개혁논쟁 이전에 법원과 검찰, 변

호사들은 ‘司法서비스’란 용어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이제 법

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스스럼없이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국민을 위한 사법’32, 심지어는 

‘주민을 섬기는 검찰’33을 자임하기도 한다. 한국의 법조삼륜이 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법

조삼륜 중 자율적 변화의 측면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법원이다. 첫째, 법

원은 2000년대에도 사법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재판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0년 2월 10자로 대법원 웹사이트에  ‘21세기 사법발

전계획’을 揭示하였다. 그 계획의 말미에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재판에 국

민의 多元的인 가치관과 전문지식을 도입함’, ‘이로써 사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

게 보다 친근한 사법을  구현’이라고 짤막하게 주석을 달고 있다. 제목에는 ‘사법참여’로 기

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시민의 사법참여의 내용으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둘째, 2000년 말

에 대법관 중의 한 사람(이강국 대법관)은 법조인들과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사법제도비교연구

회를 조직하여 격월간으로 한국의 사법제도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공익기능을 강화시키고 변호사윤리를 제고시킴으로서 시민들

에게 봉사하는 변호사상을 각인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민단체의 법원개혁 

요구의 목소리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고 법학대학원 설립논의도 다소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의 사법개혁 논의가 언제든지 다시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다. 사법개혁논의재발의 계기는 國內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國外的 요인일 수도 있다. 국

내적 요인이란  執權與黨의 人事가 대형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때 검찰의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어서 시민들의 빈축(嚬蹙)을 사는 일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

아내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다음에 국외적 요인이란 곧 닥쳐 올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압

력을 말한다.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늘어난 변호사수 만으로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아우성

이고 정부에 대하여는 ‘곧 다가올 법률서비스개방협상에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야단이지만 

한국의 국력과 통상교섭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커다란 災殃이 닥

쳐올지 모른다. 그런 다음에야 뒤늦게 사법개혁이 논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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